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19. 7. 9.>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1.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구 분 필 수 시 설

가. 산악승마시설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나. 산악자전거시설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

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

딩시설

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시설ㆍ안전 안내표지

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라. 산악스키시설 산악스키코스, 안전망, 안전매트,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

향ㆍ거리 표지판
마. 산악마라톤시설 산악마라톤코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바. 기타 시설 안전 안내표지판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

설
비고

기타 시설은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외줄이동시

설ㆍ트리탑 등 로프체험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시설을 말하

며,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가. 산림레포츠시설 공통사항: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

무실, 대피소,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

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

으로 이용되는 시설

나. 산악승마의 경우: 마장, 마사, 산악승마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다. 산악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 산악자전거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3. 산림레포츠시설의 기준

가. 산림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며 친자연적으로 시공할 것

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

하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라. 건설, 전기, 통신, 소방, 환경, 위생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

족할 것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사. 수용인원에 적합한 규모와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

아. 시설 및 기구ㆍ설비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자. 등산객,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피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와 등

산객, 탐방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차. 계절별ㆍ시간별로 구분ㆍ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 코스를 두 개 이상의

산림레포츠 종목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

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카.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는

주차장, 매표소, 사무실 등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인접하여 설

치할 것


